(특정채무담보)채권양도계약서 변경이력 및 기존고객 적용여부

	변경조항
	항 목
	개정 전
	개정 후
	비 고
	기존고객

적용여부

	약관변경일자 : 2014. 5. 7.

	제1조
	지연배상금
	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%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.


	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%의 율로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.
	윤년이자계산법 변경
삭제 

	적용


	변경조항
	항 목
	개정 전
	개정 후
	비 고
	기존고객

적용여부

	약관변경일자 : 2015. 8. 17.

	제3조
	담보가치의
 유지 
	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 
양도인은 공사의 부실·납품의 불합격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불가항력·사변·재해·수송도중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1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,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.
	양도인은 공사의 부실·납품의 불합격등
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1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
	고객의 책임있는
사유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만 즉시변제‧추가담보제
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
	적용


	변경조항
	항 목
	개정 전
	개정 후
	비 고
	기존고객
적용여부

	약관변경일자 : 2018. 5. 28.

	제1조
	채권의 양도
	 피담보채무의 표시: 지연배상금
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% 의 율로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. 

	 피담보채무의 표시: 지연배상금

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연 % 의 율로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. 

	연체이자 징수 관행개선

	적용


